
수 신 언론사 귀하

발 신
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(회장 한택근) 문의처: 민변 쌀 대책팀장 

송기호 변호사 010 6323 1409 국제통상위원장 서상범 변호사 010 

8883 8128   

제 목
[보도자료] 민변 쌀 관세율 공개 소송 제기 및 쌀 수입자유화 폐지 언론 

설명회 개최  

전송일자 2014년 6월 30일

전송매수 총 3매

보 도 자 료

1.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(회장 한택근 변호사)은  2014년 6월 30일 정
부에 쌀 관세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. 또한 민변은 
정부가 내년부터 쌀 수입을 자유화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
고 정부가 관세 주권을 행사하여 쌀 관세율을 결정하고 올 11월 20일까지 쌀 
관세법령을 입법예고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면 된다고 밝혔다. 그리고 국제 조약
상의 사후 검증 절차를 위해 내년 2월 20일까지 쌀 관세율 수정 양허표를 쌀 
수출국들에게 통보하면 된다고 밝혔다.  

쌀 관세율은 정부가 2015. 1. 1.부터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, 
누구나 자유로이 쌀을 수입할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이다. 

민변은 쌀 관세율이 몇 %로 되는가가 쌀 수입자유화 폐지의 핵심적 사항인데
도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. 

또한 민변은 2014. 6. 30. 국회 정론관에서 쌀 수입자유화 폐지 언론 설명회
를 갖고, 정부가 추진하는 쌀 관세화는 양곡관리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입법
사항인데도 정부가 이를 숨기고 있고, 올 9월 말까지 쌀 관세율을 해외에 통
보한다는 방침도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. 



민변에 의하면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하기 위해선 허가 없는 쌀 수입을 징역 
10년 이하에 처하는 양곡관리법 제 31조 제 1항 1호를 국회가 개정해야 한다. 

또한 민변은 정부 선언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하는 절
차는 양곡관리법의 개정과 행정절차법상의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전인 올 11
월 20일까지 쌀 관세율 법령 개정 입법예고 및 그로부터 3개월 내인 내년 2월 
20일까지 쌀 수출국들에게 쌀 관세율 양허표 통보라는 절차가 적용된다고 밝
혔다.  
    
또 민변은 쌀 관세율은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, 한
국이 국제 조약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결정한 후에 쌀 수출국들에게 통보하도
록 되어 있고, 쌀 수출국들은 산식 적용이 문제가 없는 지만을 점검할 수 있는 
구조라고 설명하였다. 

이어 민변은 국회에 유전자조작 쌀 수입금지법 및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
별법 제정을 요구하였다. 그리고 국회에 쌀 수입허가제 폐지 특별위원회를 설
치하여 깊이 있는 심의를 요구하였다. 

2014.6.27.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

회장 한 택 근


